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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지가 지각한 상담 수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안  하  얀      서  영  석†     박  성  화      이  정  윤      최  유  리

연세 학교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우리나라 수퍼바

이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에 해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

의 최신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범주에 따라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구성하여, 수퍼바이지 141명을 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

과, 참여자들은 19개 윤리지침 중 평균 10.99개가 이행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평균 5.74개가 이

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윤리적 행

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의 이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불이행비율은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

테이션’, ‘연구윤리’,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에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 선행연구

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비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 수

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우 민감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윤리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해석하고 우리나라 상담 

수퍼비전에 한 시사점과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상담 수퍼비 , 수퍼비  윤리, 수퍼바이  윤리지침, 수퍼바이  윤리 수행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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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는 교육자, 자문가, 상담자, 평가

자, 멘토 등 수퍼바이지를 상으로 여러 복

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수퍼바이지

가 맡은 내담자의 복지 또한 책임지게 된다

(Bernard & Goodyear, 2008).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윤리규정의 내용과 한

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윤리적 행동의 본을 보

이는 것은 수련 중인 상담자(수퍼바이지)가 윤

리적인 상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

라 할 수 있다(최해림, 2013; Barnett, Cornish, 

Goodyear, & Lichtenberg, 2007). 상담자들이 수

퍼비전을 통해 상담 윤리 관련 내용을 학습하

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

은 경우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을 통해 윤

리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안내를 제

공받는다. 더욱이, 수퍼비전에서 발생한 윤리

적인 문제들은 상담과정에서도 반복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는 수퍼바이지뿐 아니라 내담자

에게도 영향을 미친다(Doehrman, 1976).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는 수퍼바이지들도 수퍼바이저

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Bernard & Goodyear, 

2008)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퍼바이저가 윤리

적 수행에 한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은 윤리

적인 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당

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상담현

장에서는 수퍼비전 이론이나 모델, 윤리에 

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수퍼비전

을 수행하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에 한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김명화, 홍혜영, 

2017; 방기연, 2012; 손진희, 2004; 오효정, 최

한나, 2015; 장세미, 장성숙, 2016; 지승희, 주

영아, 김영혜, 2014; 최해림, 1999; 최해림, 김

영혜, 2006).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관련 윤

리규정 및 지침,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수퍼

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에 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상담 관련 학회에서는 수퍼비전

과 관련하여 수련생 훈련 및 지도감독에 한 

내용들을 윤리규정에 담아 이를 숙지하고 준

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상담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 2016). 학회들은 ‘교육 및 

수련’ 또는 ‘학생과 수련생’이라는 별도의 장

을 마련하거나, 여러 섹션에서 부분적으로 수

퍼바이지 교육이나 수련감독과 관련하여 준수

해야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

된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퍼비전을 실

시할 때 수퍼바이저가 지키고 이행해야할 사

항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

다.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퍼비전 관련 내

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제시된 표현이 

매우 모호하여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있을 뿐 아니라 수

퍼비전의 다양한 주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

는 경우가 부분이다. 또한 마련된 별도의 

장 이외의 부분에서도 교육 및 수련감독에 

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퍼비전 관련 제반 

사항들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윤

리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활용

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낮은 것(우홍련 등, 

2015)은 규정의 구성이나 내용적 측면에서의 

용이성과도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해외 학회의 경우, 윤리규정과 함께 수퍼비

전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 또는 권장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윤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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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 

2017)는 윤리규정 내 ‘교육과 훈련’ 장에서 제

시하는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심리 건강 서

비스에서의 임상 수퍼비전을 위한 지침’을 별

도로 마련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는 ‘수퍼비전, 훈련 및 교육’을 

윤리규정의 한 섹션으로 명시하고 수퍼비전 

에 초점을 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회 산하에 ‘상담자 교육 및 수

퍼비전 협회(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 협회

에서는 ‘상담 수퍼바이저를 위한 윤리지침’을 

보다 자세히 제공하면서 이를 제정한 목적이 

(1) 윤리적․법적으로 내담자와 수퍼바이지의 

권리를 보호하고, (2) 상담 훈련과 전문성 발

달에 한 수퍼바이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3)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방

침, 절차,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수퍼비전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한 구체적인 윤리규

정이나 행동지침이 체계화되어있지 않아 관련 

문제를 다루거나 적절한 안을 찾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방기연, 20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 관련 문헌을 토 로 수퍼바이저가 유념

해야 할 내용을 추출, 목록화하고 수퍼바이저

의 윤리적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퍼바이저 윤리지침을 

목록화하고, 이를 토 로 수퍼바이저의 윤

리적 수행 현황을 파악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왔다(Crall, 2011; Ladany, Lehrman-Waterman, 

Molinaro, & Wolgast, 1999). Ladany와 그의 동료

들(1999)은 여러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 수퍼비전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이

들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수퍼바이

저 윤리지침들을 종합하여 예비목록을 작성하

였다. 이후 적용 가능성 및 평가 용이성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15

개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 로,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들을 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조사했는

데, 1999년에는 수퍼바이지의 51%가, 2011년

에는 33%가 자신의 수퍼바이저는 제시된 15

가지 윤리지침 중 한 가지 이상을 지키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Ladany 등

(1999)의 연구에서는 성적 이슈, 심리치료/상담

과 수퍼비전의 구별, 종결과 추수개입 이슈 

지침들은 잘 지켜지는 반면, 수퍼바이지 활동

에 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33.1%), 수퍼비

전에서의 비밀보장 문제(17.9%), 다양한 안

적 관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능력(17.9%), 수퍼

비전 회기와 수퍼바이지 존중(12.6%) 지침은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10여 년 전에 

비해 지켜지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수퍼바이지 활동에 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

링(18.6%), 수퍼비전 회기와 수퍼바이지 존중

(10.9%), 다양한 안적 관점을 가지고 작업하

는 능력(9.6%),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사안에 응하기(9.6%)는 여전히 다른 

지침에 비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은 수퍼바이저-수

퍼바이지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련 

받는 수퍼바이지의 윤리적 수행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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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예를 들어, 수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따르지 않을수록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수퍼

바이저에게 수퍼비전에 한 생각을 개방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y, Ladany, Walker, & Ancis, 2001; Ladany et 

al., 1999). 또한 수퍼바이저의 비윤리적 행동으

로 인해 수퍼바이지는 상담에 영향을 미친 자

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수퍼비전에서 말하지 

않게 되고, 내담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수퍼바이지의 비윤리적인 행

동에도 영향을 미친다(Crall, 2011). 반면, 수퍼

바이지에게 긍정적․효과적으로 인식되는 수

퍼바이저의 행동은 수퍼바이저가 지켜야할 윤

리지침과 그 내용이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 만족도 및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상담 

수행에 한 수퍼바이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강점 지지(Heppner & Roehlke, 1984)는 Ladany 

등(1999)이 제시한 ‘수퍼바이지 활동에 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 지침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수퍼비전에 한 국내 연구는 2000년도 이

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두경희, 김계현, 김

동민, 2008). 즉, 수퍼바이지의 입장에서 이들

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수퍼비전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기초 연구를 비롯하여(예, 

김계현, 문수정, 2000; 송은화, 정남운, 2005;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 상담 수퍼비전

에서 수퍼바이지의 긍정․부정적 경험을 탐색

한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어왔다(예, 방기연, 

2006; 유성경, 두경희, 김은하, 정여주, 2009; 

이승은, 정남운, 2003;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지승희 

등, 2014; 최한나, 김창 , 2008; 홍영식, 한재

희, 2012).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수퍼비전 

교육에 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수퍼

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

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예, 김명화, 홍혜영, 

2017; 오효정, 최한나, 2015; 장세미, 장성숙, 

2016; 전정운, 한재희, 2012), 수퍼비전 방식 

및 내용, 효과적인 수퍼비전 요소, 수퍼비전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 수퍼바이저의 수퍼비

전 수행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예, 방기연, 2012; 소수연, 장석숙, 2011, 2014; 

손진희, 2004; 이홍숙, 최한나, 2013).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

과하다. 방기연(2012)은 수퍼바이저들을 상

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이 보

고 듣고 경험한 수퍼비전에서의 윤리적 문제 

상황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수

퍼바이저의 불성실한 지도 감독, 수련생에게 

불충분한 수퍼비전 제공, 부적절한 상담 사례 

배정,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간의 인간적 갈등, 

부적격한 수련생 선별 및 추천, 수퍼바이저의 

낮은 윤리적 민감성,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의 

이중관계를 수퍼비전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로 

보고하였다. 방기연의 연구는 수퍼바이저들의 

윤리의식과 문제점을 수퍼바이저의 입장에서 

확인했다는 점과, 수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구

체적인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연구자는 수퍼비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국내 윤리규

정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윤리규정에서는 수퍼비전에 한 구체적인 윤

리적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

들의 다양한 경험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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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연구에 참여한 7명의 

수퍼바이저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토 로 수퍼바이저의 문제 행

동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퍼비전에서 

당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퍼비전 윤리규

정 및 지침, 관련 문헌들을 고찰해서 수퍼바

이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윤리지침과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토 로 준수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퍼비전을 제공하

는 당사자인 수퍼바이저들을 면하여 인터뷰

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자신이 수퍼바이저이기 때

문에 수퍼비전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해 충분히 솔직하게 보고하기 어려

웠을 수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의 또 다른 경

험 주체인 수퍼바이지들을 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 또는 서면 기술 방식으로 수퍼

바이저들의 윤리적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태도와 수행을 고양시

키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의 비윤리 문제를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수퍼바이저가 따르고 

이행해야 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

이저의 윤리적 수행 현황을 파악한 외국의 선

행연구(Ladany et al., 1999)를 참고하고, 수퍼비

전과 관련된 최신의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

들을 분석하여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

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분류하였다. 그

런 다음, 도출된 윤리지침 범주에 따라 ‘수퍼

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구

성하였다. 이는 수퍼바이저가 따라야할 윤리

적 행동을 상세화한 질문지로, 연구자들은 이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퍼바이지가 지각한 수퍼

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

고 해외의 연구결과(Crall, 2011; Ladany et al., 

1999)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점

검할 수 있는 기준 목록을 마련하고, 우리나

라 수퍼바이저들의 윤리적 수행 정도를 파악

하여 해외 수퍼바이저들의 수행 현황과 비교

해 봄으로써 향후 수퍼비전 윤리 교육의 방향

에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은 그들의 수퍼바이

저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

각하는가?’,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정도는 해외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가?’

수퍼바이  윤리지침 목록 구성

수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현황 분석에 

앞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최신의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검토하여 수퍼바이저가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고 범

주화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였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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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Ladany와 동료들(1999)이 제시

한 15개 수퍼바이저 윤리지침을 시작목록(start 

list)으로 활용하였다.1) 한편, Ladany 등(1999)이 

윤리지침 목록을 도출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윤리규정 및 지침들은 부분 90년  초반에 

공표된 것이고 미국의 자료들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국내외 표적인 상담 관

련 학회의 최신 윤리규정 및 지침을 분석 자

료로 수집하였다. 국외 자료로는 미국 결혼과 

가족 협회 윤리규정(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미국상담

학회 윤리규정(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미국심리학회의 윤리규정 및 수퍼비전 

지침(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 

2017), 미국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 협회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 자료로는 한국가족상담협회 윤리규

정(2014),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9), 한

국상담학회 윤리강령(2016), 한국심리학회 윤리

규정(2016)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1) 시작목록(start list): (1) 수퍼바이지 활동에 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 (2) 수퍼비전에서의 비밀

보장 문제, (3) 다양한 안적 관점을 가지고 작

업하는 능력, (4) 수퍼비전 회기와 수퍼바이지 존

중, (5) 전문적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

현장에 한 모니터링, (6) 전문성/효능감 이슈, 

(7)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 (8) 윤

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사안에 응

하기, (9) 위기 관리와 개입, (10) 내담자에 한 

다문화적 민감성, (11) 수퍼바이지에 한 다문화

적 민감성, (12) 이중관계, (13) 종결과 추수개입 

이슈, (14) 심리치료/상담과 수퍼비전의 구별, 

(15) 성적 이슈.

연구

연구팀은 4명으로 구성된 분석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분석팀은 모두 상담심

리 전공자들로서 질적․양적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자(1명), 석사학위자(3

명)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75

세(SD=3.50, range=30～37)였고, 모두 여성이었

다. 이들은 서울에 소재한 학상담센터와 청

소년상담기관에서 근무 중인 상담자들이었으

며, 이들 중 3명은 상담심리사 2급, 1명은 전

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상담경력은 평균 33.25개월(SD=29.59)로 12개

월에서 77개월까지 분포하였고, 개인수퍼비전

을 받은 경험은 평균 27.50회(SD=15.61)로 14

회에서 50회까지 분포하였다. 감수자는 상담 

및 수퍼비전 경험이 풍부한 남성 상담교수로 

CQR,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등 다수의 질

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자료 분석 차

연구자들은 수집한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수차례 읽으면서,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포착한 후, 발

췌한 핵심문장 중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하여 

윤리지침 목록을 구성하였다. 일련의 분석과

정에서 연구자들은 분석한 자료가 다음의 4가

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문하며 합의에 도달

하고자 노력하였다: (1) 수퍼비전 윤리에 해당

하는가, (2) 우리나라 수퍼비전, 수퍼바이저-수

퍼바이지 관계에 적용 가능한가, (3) 수퍼바이

지가 평가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의 행동인가, 

(4) 어떤 유형의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인가.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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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팀 4인은 자신의 상담 경력 및 수퍼비전 받

은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각자 수퍼바이

저의 윤리적 행동이 무엇이고 수퍼비전 시 어

떤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논의

하였다. 이때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수

퍼바이저가 수퍼비전을 제공할 때 수퍼바이

저-수퍼바이지 관계에서 보여야할/지켜야할 

적절한/바람직한 행위의 실천’으로 정의하고

(Cottone & Tarvydas, 2003; Levy, 1974; Sperry, 

2007), 시작목록을 함께 보며 제시된 15개 윤

리지침에 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에 

한 이해가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런 다음, 분석팀은 최신의 미국상담학회

(2014)와 미국심리학회(2017)의 윤리규정을 함

께 읽으면서 수퍼비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

출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2009), 한국상담학

회(2016), 한국심리학회(2016)의 최근 윤리규정 

역시 연구자들이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과정

을 반복하였다. 나머지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은 분배하여 수퍼바이저가 지켜야할 윤

리적 행동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각

자 추출하였으며, 이후 다시 모여 발췌․요약

한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합의에 이를 때

까지 논의하였다. 수집한 윤리규정 및 지침으

로부터 핵심문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세 차

례 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유사한 핵심문장들을 

모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이때, 시작목록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추출한 핵심문장이 15개 윤리지침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지침에 포함시

키고, 15개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지침 코드를 부여하였다. 지

침 코드가 같은 핵심문장들은 동일한 윤리지

침 범주로 분류하면서 분류된 핵심문장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 명칭을 합의를 통해 결

정하였다. 이후 감수자가 핵심문장들이 각 지

침 범주에 잘 분류되었는지, 범주 명칭이 적

절하게 핵심문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해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연구자들은 이를 반

영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핵

심문장들은 이처럼 윤리지침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뿐 아니라 각 범주의 윤리지침 내용을 정

제하거나 이후 하위 행동 문항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도 활용되었다.

결  과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 

총 121개의 핵심문장이 추출되었고 이는 19개

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1 참조). 즉, 시작목록으로 삼았던 Ladany 

등(1999)의 윤리지침 목록은 15개의 범주로 구

성되었지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한 

범주가 두 개 범주로 세분화되었고(‘전문적 역

할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현장에 한 

모니터링’ →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

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세 개의 새로운 범주가 생성

되었다(‘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

적 교육’,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우선, ‘전문적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현장에 한 모니터링’의 경우 두 개의 

범주로 세분되었다. 연구자들이 최근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검토한 결과, 수퍼바이

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명료화뿐 아니라 

수퍼비전 자체에 한 사전 안내나 고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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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

여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

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

로 도출하였다(표 1, 12번 참조). 구체적으로 

이 범주는 수퍼바이저가 자신과 수퍼바이지의 

역할 및 의무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수퍼바

이저의 경력,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수퍼바이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동의 

절차를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세분화된 

또 다른 범주는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으

로, 수퍼바이지가 상담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지, 이를 보장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수퍼비전의 내용과 방식이 수퍼바이지의 발달

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1, 16번 참조).

또한 시작목록에 없었던 범주들이 새롭게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검토한 모

든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에서는 수퍼바이

저가 수퍼바이지의 발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수퍼바이저 또한 최신의 상담, 수퍼비전 관련 

지식 및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전문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를 하

나의 독립된 범주로 새롭게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다(‘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

적 교육’, 표 1, 17번 참조). 마찬가지로, 부

분의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에서는 연구참

여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치에 있을 경우 지켜야할 연구윤리를 명

시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상담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 2016;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 시작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었다. 연구자들은 수퍼바이저 또한 이러한 위

치에 있고 실제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

하여 이를 새로운 윤리지침 범주로 구분하였

다(표 1, 18번 참조). 새롭게 도출된 ‘연구윤리’ 

범주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 또는 수퍼바

이지의 내담자에게 연구참여를 요청할 경우, 

연구참여 시 보장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 여부가 평가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면

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몇몇 국내외 

윤리규정에는 재정적 부담, 비용과 관련된 내

용이 언급되어 있었다(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수퍼바이지가 상담을 진행한 기관 내에

서 수퍼비전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

지 못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외부에서 수

퍼비전을 받을 경우 수퍼바이지가 직접 수퍼

비전 비용에 한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연

구자들은 이것이 수퍼비전에서 윤리적으로 민

감하게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수퍼비전 비용, 지불방식 등을 사전에 논

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를 새로운 범주로 

도출하였다(표 1, 19번 참조).

세분화되고 새롭게 도출된 윤리지침 범주 

외에, 시작목록에 포함된 윤리지침과 동일하

거나 매우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범주들을 언급



안하얀 등 / 수퍼바이지가 지각한 상담 수퍼바이 의 윤리지침 이행

- 923 -

윤리지침 범주 윤리지침 내용
문헌 빈도

국외 국내

1.
수퍼바이지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

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

고 민감하게 다룬다.

4 2

2. 성 문제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의) 성적, 낭만적 관계와 관

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룬다.
5 3

3.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과 상담을 적절히 구별하고, 필요

할 경우 수퍼바이지의 개인적인 문제에 해 상담을 받

도록 권유한다.

5 4

4.
다양한 관점에 한

수용

수퍼바이저가 제시하는 이론이나 상담 실제에 한 정

보는 최근 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퍼바이저 자신의 

이론적 성향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수퍼바이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2

5.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한 인식

수퍼바이저는 자신 또는 수퍼바이지에게 특정 내담자나 

상황, 특정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에 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에 해 적절히 개방한다. 수퍼바이

지로 하여금 내담자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과 적

절히 협력하게 한다.

5 4

6.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수퍼바이저는 윤리적 행동에 해 의논하며 윤리적 행

동의 모범이 된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수퍼바이

지, 수퍼바이지-내담자 간 관계에서 발생한 윤리적 위반 

사항에 해 적절하게 반응한다.

5 1

7. 수행평가 및 감독

수퍼비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수퍼바이지의 

상담수행을 평가하며, 수퍼바이지가 성장할 수 있는 부

분에 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6 4

8.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의 수퍼비전을 존중하고, 수

퍼바이지를 존중해준다(예: 수퍼비전 시간약속, 수퍼바

이지의 사생활 존중).

4 2

9.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수퍼바이저는 비밀보장에 관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룬

다(예: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한계를 설명함, 수퍼비

전 내용 개방에 한 기관 방침을 설명함).

4 2

10. 이중(다중)관계

수퍼바이저는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룬다

(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사적인 관계, 지도교수-

지도학생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 행정적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5 3

표 1. 수퍼바이  윤리지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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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범주 윤리지침 내용
문헌 빈도

국외 국내

11. 위기지원 및 개입

위기 상황에서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 원활하게 의

사소통하고, 수퍼바이지를 적절하게 지원한다(예: 비상

연락처 및 위기상황 처 절차 알려주기, 수퍼바이저 부

재 시 다른 수퍼바이저의 연락처 알려주기).

3 0

12.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수퍼비전 첫 회기 및 이후 필요할 경우,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과 의무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지

의 역할과 의무에 해 명확히 설명한다. 

5 2

13.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

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고 민

감하게 다룬다.

4 1

14. 종결 및 추수개입
수퍼바이저는 종결과 추수개입에 한 사항을 적절하게 

다룬다.
2 0

15.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내담자에게 공개해야 할 내

용을 알려준다(예: 상담조건, 수퍼바이지의 지위, 수퍼비

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수퍼바이저에 한 정보, 비밀

보장의 한계, 연구참여 여부).

4 0

16.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상담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2

17.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을 받았고, 수퍼바이저로서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 4

18. 연구윤리††

수퍼바이저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을 민감하고 

적절하게 다룬다(예: 설문지 작성 요청, 연구를 위한 상

담자 또는 내담자 인터뷰 의뢰,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상담자료 제공을 부탁).

4 3

19.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시작할 때 재정적 사안에 

해 분명히 의사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2 2

주. N=10 (국외문헌: 윤리규정 및 지침 5개, 시작목록 1개, 국내문헌: 윤리규정 4개).

†로 표시된 범주는 Ladany 등(1999)의 목록에서 본래 한 범주였으나 본 연구에서 두 개로 세분화된 범주임.

††표시된 범주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범주임.

표 1. 수퍼바이  윤리지침 목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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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헌 빈도수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퍼비전과 관련해서 국내외 모든 윤리

규정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수행평

가 및 감독’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범주는 수퍼

바이저가 수퍼비전의 목표와 평가기준에 따라 

수퍼바이지가 상담한 내용을 검토하여 한계점

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시작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수집한 자료 

중 7～8개의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퍼비

전 관련 윤리는 총 4개였다(‘성 문제’, ‘수퍼비

전과 상담의 구별’,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한 인식’, ‘이중(다중)관계’). ‘성 문제’는 수

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에게 성적으로 다가가

거나 유혹, 자극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과 상담을 분명히 구별

하여 개인 또는 집단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삼

가며, 필요시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적절히 연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한 인식’ 범주

는 수퍼바이저 자신과 수퍼바이지의 전문성의 

한계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해 솔직하게 

개방하며, 필요시 수퍼바이지가 다른 전문가

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도록 촉진해야한다

는 내용이다. ‘이중(다중)관계’는 수퍼바이저로

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다중)관계를 삼가며, 해로울 수 있는 이중(다

중)관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작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수집한 자료 

중 4～5개의 자료에 제시되어있는 수퍼비전 

관련 윤리는 총 6개였다(‘수퍼바이지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다양한 관점에 한 수

용’,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

제에 한 처’,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

중’,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내담자의 개

인 특성에 한 민감성’). ‘수퍼바이지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범주는 수퍼바이저가 수

퍼바이지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사

회경제적 지위 등 문화적인 이슈에 해 충분

히 이해하고 이를 토 로 수퍼바이지에게 반

응하며,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간 문화적 차

이에 한 생각과 감정들을 개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 한 수용’은 수퍼바이저가 다양한 최

신 지식들을 기반으로 여러 다른 상담접근들

에 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며, 수퍼바이지

의 견해 또한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강조하는 

범주다.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범주는 윤리적 사안이 발

생했을 때 수퍼바이저가 그것에 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수퍼바이지와 개방적으로 이야

기 나눌 수 있어야하며, 수퍼바이지 역시 윤

리적 기준이나 책임을 알게 해서 이를 지키도

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은 수퍼바이지와 약속한 수

퍼비전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엄수하고, 사적으로 매우 민

감한 사안(예, 성 학 , 주요 타인과의 관계, 

상담 받은 경험 등)에 해 수퍼바이지가 필

요 이상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수퍼바이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수퍼비전에서의 비

밀보장’ 범주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다룬 내용들에 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

야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수퍼비전 시 필요한 

내담자나 상담 관련 정보를 기록, 저장, 전송

할 때에 안전하게 다루도록 수퍼바이지에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926 -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범주는 수퍼비전 시 수퍼바이지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에 해서도 나이, 성별, 성 정체

성/지향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다문화

적 이슈를 고려하여 민감하고 적절하게 사례

를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작목록을 포함하여 수집한 

자료 중 1～3개의 자료에 언급되어있는 수퍼

비전 관련 윤리는 ‘위기지원 및 개입’, ‘종결 

및 추수개입’,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위기지원 및 개

입’은 내담자가 위기 및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수퍼바이저에

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를 수퍼바이지에게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종결 및 추수개입’은 상담 종결 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갑작

스러운 중단과 적절한 추수개입 방법을 다뤄

야 하며, 수퍼비전을 종결할 때에도 미리 수

퍼바이지에게 예고하거나 다른 수퍼바이저에

게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있다.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는 수퍼바이지가 내담자에게 공개

해야할 것들(예, 수퍼바이지가 수퍼비전을 받

고 있다는 사실, 수퍼바이저에 한 정보, 비

밀보장의 한계 등)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

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퍼바이  윤리지침 이행 황 분석

앞서 구성된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바탕으로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

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제작하였다. 그런 다음, 질문

지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이 지각

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빈도

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외 선행연구와 비

교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모집 차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및 행동에 해 단편적인 기억에 치우치지 않

고 생생한 기억을 보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 시점

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관에 소속되어 개

인 수퍼비전 또는 소그룹 수퍼비전(수퍼바이

저 1명과 수퍼바이지 2～3명)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않더라도 한 수

퍼바이저에게 최소 2회 이상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지들을 연구참여자로 한

정하였다. 한 명 이상의 수퍼바이저로부터 수

퍼비전을 받은 참여자들에게는 가장 많이 수

퍼비전을 받았던 수퍼바이저를 생각하며 응답

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203부의 설문지가 배

포되었고, 그 중 15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1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성이 16명(11.3%), 여성 

124명(87.9%), 미보고 1명(0.7%)으로 여성의 참

여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36.72세

(SD=7.65)였다. 전공은 상담이 123명(86.2%)으

로 가장 많았고, 아동가족 7명(10.5%), 임상심

리 1명(0.7%), 특수상담 1명(0.7%),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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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0.7%) 순이었다(미보고 4명, 2.8%). 최종 

학력은 학사졸업 13명(9.2%), 석사재학 32명

(22.7%), 석사졸업 62명(44.0%), 박사과정 30명

(21.3%), 박사졸업 2명(1.4%), 미보고 2명(1.4%)

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상담경력은 평균 

35.72개월(SD=26.8, range=3～151)이었으며, 연

구참여 당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은 87명(61.7%)으로, 이들 중 1급은 14명(9.9%), 

2급은 73명(51.8%)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은 학상담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었고(62명, 44.0%), 청소년상담기관 30명

(21.3%), 사설상담기관 16명(11.3%), 초중고등학

교 10명(7.1%), 사회복지기관 6명(4.3%), 기타 5

명(3.5%) 순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다고 보고한 사람은 12명(8.4%)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을 연구 

상으로 한 최근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데, 

이들 연구에서도 학상담센터에 소속된 참여

자들이 가장 많았고 그 비율은 35.5～54.0%에 

이르렀다(예, 소수연, 2012; 윤제현, 2015; 이다

슬, 2016; Son, Ellis, & Yoo, 2013). 연구참여자

가 지향하는 상담 이론적 성향은 절충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82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인본주의/인간중심 31명(22.0%), 인지행동 15명

(10.6%), 정신역동 8명(5.7%) 순으로 보고하였

다(기타 4명, 2.8%; 미보고 1명, 0.7%). 학위과

정 중 정규수업에서 상담 윤리 과목을 한 과

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39명

(27.7%), 수강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102명

(72.3%)이었다. 상담 수퍼비전 과목을 한 과

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70명

(49.6%), 수강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71명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가 설문 응답 시 떠올린 수퍼바

이저로부터 마지막 수퍼비전을 받은 시점은 

평균 12.91주 전(SD=14.24, range=1주전～48주

전)이었다. 수퍼바이저의 성별은 남성이 27명

(19.1%), 여성 112명(79.4%)으로 수퍼바이저 역

시 여성이 더 많았다(미보고 2명, 1.4%). 수퍼

바이저가 소속된 기관은 학상담센터 65명

(46.1%), 사설상담기관 53명(37.6%), 청소년상담

기관 6명(4.3%), 초중고등학교 1명(0.7%) 순이

었으며(기타 13명, 9.2%),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수퍼바이저는 3명(2.1%)이었다. 연구참

여자들이 받은 수퍼비전의 형태는 개인수퍼비

전 72명(51.1%), 소그룹수퍼비전 55명(39.0%)으

로 개인수퍼비전이 상 적으로 더 많았다(중

복기재 14명, 9.9%). 설문 응답을 위해 떠올린 

수퍼바이저와의 총 수퍼비전 횟수는 평균 15.9

회(SD=19.2, range=2～100)였고, 수퍼비전 빈도

는 일주일에 두 번이 2명(1.4%), 일주일에 한 

번 35명(24.8%), 2주일에 한 번 25명(17.7%), 한 

달에 한 번 55명(39.0%), 기타 24명(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당 수퍼비전 진행 시

간은 평균 75.9분(SD=31.9)이었으며, 수퍼바이

저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수퍼비전을 받

은 참여자는 80명(56.7%)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퍼비전을 받은 참여자(60명, 42.6%)보

다 많았다(미보고 1명, 0.7%). 수퍼바이저의 상

담 이론적 성향은 절충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72명(51.1%), 인본주의/인간중심 24명(17.0%), 

정신역동 22명(15.6%), 인지행동 11명(7.8%) 순

으로 보고되었다(기타 12명, 8.5%).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

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첫째, 연구자들

은 주변 상담 동료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개인 또는 소그룹 

수퍼비전을 일정 기간 받았을 경우 연구에 직

접 참여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

른 상담자들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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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사를 밝힌 상담자들에게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

패킷(연구 설명문, 설문지, 참여자 동의서)을 

직접 주거나 이메일로 전달하여 설문에 응하

게 하였다. 둘째,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개

설되어 있는 서울 소재 학상담센터와 사설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한 후, 공문이나 연구 설명문 등 관련 자료

들을 발송하여 자료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3개 기관에 연

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절차, 

설문지 구성과 응답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설

문패킷을 전달하고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였

다. 셋째,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상담 교육 

워크숍에 참석한 상담자들을 상으로 본 연

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모집 광고문을 

배포하였다. 현장에서 설문에 응하기를 희망

한 사람들에게는 설문패킷을 직접 나누어 주

었으며, 이메일로 참여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는 연구자들이 안내 메일과 함께 설문패킷을 

첨부하여 전달하였다. 넷째, 상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참여

자 모집 광고포스터를 탑재하고 연구참여를 

원할 경우 직접 연구자들에게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참여 의사 메일

을 보낸 상담자들에게는 설문패킷과 함께 본 

연구에 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본 설문은 단 회 설문이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설

문에 응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

저의 윤리적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앞서 

구성한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를 바탕으

로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

(The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SEPBQ)’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

해 연구자들이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구

성 과정에서 발췌․요약한 수퍼비전 윤리 관

련 121개 핵심문장들과 Ladany 등(1999)이 제

작한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설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Questionnaire: SEPQ), 수퍼바이

저 윤리 행동 척도(Supervisor Ethical Behavior 

Scale: SEBS)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질문지 제작에 참고한 SEPQ와 SEBS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설문지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설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Questionnaire: SEPQ; Ladany et 

al., 1999)는 수퍼바이저가 윤리적으로 수퍼비

전에 임했는지를 수퍼바이지의 관점에서 평가

하는 도구이다. Ladany 등(1999)은 SEPQ 제작

을 위해 상담 관련 주요 학회들의 윤리규정과 

선행연구들을 토 로 윤리지침 범주 및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심리치료사

들을 상으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윤리지침 범주가 잘 분류되었는

지, 각 범주에 포함된 지침의 내용이 적합한

지, 표현의 명확성 및 설문의 형식 등을 검토

하는 과정을 통해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최종적으로 SEPQ는 15개의 수퍼바이

저 윤리지침 범주로 구성되었고, 수퍼바이지

로 하여금 지침을 읽고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이를 준수했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한

다. 만일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따

르지 않았다고 체크할 경우 수퍼바이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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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도록 요청하는데, 이 

상황에 해 수퍼바이저와 의논했는지, 수퍼

바이저 외에 의논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는

지, 기관 내 책임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이 

상황이 내담자와의 상담과 상담자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추가

적으로 질문한다. Crall(2011)의 연구에서 SEPQ 

점수(지켜지지 않은 윤리지침의 총 수)는 작업

동맹 하위 척도인 목표(r=-.67, p<.01), 과제

(r=-.64, p<.01), 유 (r=-.64, p<.01)와 부적 상

관을 나타냈고, 수퍼바이지의 윤리적으로 의

심되는 행동(r=.43, p<.01), 수퍼바이지의 불안

(r=.39,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SEPQ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Supervisor Ethical 

Behavior Scale: SEBS; Ladany et al., 1999) 또한 

수퍼바이지의 관점에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앞서 설명한 SEPQ

와 달리 SEBS는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또는 비

윤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SEBS는 SEPQ의 15개 윤리

지침에 응되는 3개씩의 문항, 총 45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예, SEPQ ‘성적 이슈’ 지

침에 해당되는 SEBS 행동 문항: “수퍼바이저

는 나를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동

을 한 적이 있다”, “수퍼바이저는 나에게 직/

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수퍼바이

저는 나와 이성으로서 또는 성적으로 다가오

는 것을 삼갔다[역채점]”). 수퍼바이지는 자신

의 수퍼바이저가 각각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문항

의 수가 많을수록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윤리적 수행을 덜한 것을 의미한다. SEBS는 

SEPQ와 정적 상관(r=.80, p<.001)을 보여 공인

타당도가 확보되었고, 작업동맹 하위 척도인 

목표(r=-.73, p<.01), 과제(r=-.78, p<.01), 유

(r=-.68, p<.01), 그리고 수퍼비전 만족(r=-.72,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Ladany et al., 

1999). SEBS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Ladany et al., 1999).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The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SEPBQ)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분석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전

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6명의 상담사들을 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

하여 질문지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지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였다.

SEPBQ 구성 형식.  연구자들은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각 

지침을 구현하는 3～4개의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SEPBQ를 구성하였다(부록1 참조). 

Ladany 등(1999)이 제작한 SEPQ의 구성 형식을 

기본 골자로 하되,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질문지 

형식을 변경하였다. 기존 SEPQ의 경우, 수퍼

바이저 윤리지침 범주 및 내용만을 제시한 후 

수퍼바이지로 하여금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

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다소 모호한 큰 틀을 제공함으로써 평

정자가 보다 자유롭게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연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수퍼바이지의 경험 또는 수

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선행 지식 정도에 따라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여부를 다르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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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수퍼비전과 관련된 윤리지침에 익숙하

지 않은 상담자일 경우 포괄적인 지침만을 읽

고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평가하는 것

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윤리지침 범주 및 내용에 이어서 수퍼바이

저의 윤리적(또는 비윤리적) 수행과 관련된 문

항을 함께 제시하였다(예, 윤리지침 범주 및 

내용 → ‘이중/다중관계: 수퍼바이저는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룬다’, 문항 → “수

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를 삼갔다

[윤리적 행동]”,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이외

의 상황에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

다[비윤리적 행동]”).

한편, ‘예/아니오’로만 응답하는 SEPQ나 

SEBS와는 달리 SEPBQ에는 ‘해당 없음’ 선택지

를 추가하였다. 즉,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상

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예, “자살 또는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가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에 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상담

자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

문에 ‘예/아니오’로만 응답할 수 없는 경우(예, 

“평가기준이 미리 공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 수퍼비전이 진행되었을 경우, 수퍼바

이저는 미리 공지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없음’ 선택지를 추가하였

다. 또한 행동 문항에 제시된 상황 이외에 자

신의 수퍼바이저가 해당 윤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상황이 떠올랐을 

경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

다. 이후, ‘위반의 심각도, 상담 및 연구참여자 

자신에게 미친 영향, 관련된 고민을 의논한 

상 ’를 묻는 추가질문에도 답하도록 요청하

였다.

SEPBQ 세부 문항.  연구자들은 앞서 목록

화한 윤리지침 범주(표 1 참조)에 해당되는 행

동 문항들을 구성하기 위해,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SEBS)에 포함된 45개 문항을 시작목

록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SEBS의 각 문

항들에 해 우리나라 수퍼비전 상황에 적합

한지, 수퍼바이지가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인지, 수퍼바이지가 쉽고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고려하여 문항의 

적합도 및 이해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네 명의 연구자 중 2명 이상이 3점 이하의 점

수를 부여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SEBS 문항 20개 중 14개 문항은 삭제하였고, 6

개 문항은 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들

은 29개의 새로운 문항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위해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췌․요약한 핵심문장들과 상담 수

퍼비전 관련 저역서,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

의 수퍼비전 경험을 주제로 한 실증 연구들을 

참고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

어야할 부분들에 해 논의하였다. 이후, 연구

자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문항들을 다시 읽으

면서 추가하고 보완할 사항에 해 의논하고 

표현을 보다 더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완성된 SEPBQ는 최종 62개 문항으로 확정되

었으며(부록2 참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

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새롭게 구성한 주요 문항들에 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몇몇 수퍼

비전 및 윤리 관련 저서들에서는 수퍼비전을 

실시하기 전에 수퍼비전과 관련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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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수퍼바이지에게 고지하고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

을 권고하고 있었다(Bernard & Goodyear, 2008; 

Corey, Haynes, Moulton, & Muratori, 2010; 

Sperry, 2007).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과정에

서 구두로 동의, 허락, 승인한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한다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의 수퍼비전 

지침(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뿐 

아니라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2016)에도 명시

되어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수퍼

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수퍼바

이저의 경력, 상담 및 수퍼비전에 한 수퍼

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 목표 및 방

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미리 알려주었다”와 “이에 해 문서로 사

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새로운 문항을 추

가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국내 윤리규정과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퍼바이지를 존

중하는 수퍼바이저의 태도나 자세가 특히 강

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한

국심리학회(2016) 윤리규정 내 ‘교육 및 수련’ 

장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심리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수련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수련생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한국심리학회, 2016, 5장 40조 2, 3항).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

지를 하는 태도(예,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 수퍼바이지에 한 신뢰와 존중 

여부, 공감과 지지 등)가 수퍼비전과 수퍼바이

지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

게 보고되었다(이승은, 정남운, 2003; 지승희 

등, 2005; 지승희 등, 2014; 최한나, 김창 , 

2008; 홍영식, 한재희, 2012). 따라서 연구자들

은 ‘수행평가 및 감독’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내 인격을 존중하면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

하였다”는 문항을 포함시켰고,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나를 

수퍼바이지로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내 판단

과 의도를 존중해 주었다”는 문항을 추가하였

다.

한편,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구성 과정

에서 새롭게 도출된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범주에 해서는 윤리규정 

및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는 문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수퍼바이저 역시 자신의 역량 개

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

조하는 윤리규정 및 지침을 반영하여 ‘수퍼바

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상담, 수퍼비전 주제 및 기술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다”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수퍼바이저가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퍼바이저는 연구참여(또는 불참)가 수

련 성적이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내게 연구

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부담에 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강조하는 규정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

여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범주에는 “수

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시작할 때 수퍼비전 

비용, 지불방식 등에 해 나와 의논하였다.” 

등의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전문가 검토 및 예비 연구 실시.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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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EPBQ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퍼비전, 척

도 제작과 관련해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상

담교수 1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SEPBQ를 확정하기 전에 상담자들을 

상으로 질문지에 한 평정을 실시하여 질문

지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예비연

구(preliminary study)를 실시하였다. 이때 의도

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의 지인 중 

상담 전공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거나 졸업

한 상담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개인 또는 소

그룹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

을 모집하였다. 질문지 평정에 참여한 상담자 

6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세

(SD=2.76)였다. 이 중 4명은 상담 관련 2급 자

격증을, 2명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상담 경력은 평균 36.50개월(SD=18.86, range= 

12～60개월), 지금까지 실시한 상담 사례 수는 

평균 116.33개(SD=190.58, range=5～500사례)였

다. 현재 이들이 만나고 있는 수퍼바이저는 모

두 여자였으며, 4명은 수퍼비전 비용을 지불한

다고 응답하였고 2명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만나고 있는 수퍼바이

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는 평균 8.16회

(SD=6.73, range=3～20회)였고, 평균 71.67분

(SD=14.72, range=60～90분)의 수퍼비전을 3명

은 매주 한 번, 1명은 격주로 한 번, 2명은 한 

달에 한 번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질문지 평정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우선 현

재 수퍼바이저와의 수퍼비전 경험을 떠올리며 

SEPBQ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응답 소요시

간을 기술하고, 설문 내용, 질문지 구성 및 형

식의 이해도와 적합도를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이해도와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로 

평가하였다. 각 평가 항목에 해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을 경우, 그 이유 뿐 아니

라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요청

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31.50분(SD=12.23, rage=20～50분)으로 나타났

는데, 참여자들은 설문 응답에 다소 피로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SEPBQ의 내용에 한 이

해도는 평균 3.78점(SD=0.66, range=3.2～5)으

로 나타났으며, 구성 및 형식적 측면의 적합

도는 평균 3.67점(SD=1.21, range=2～5)으로 나

타났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가독성이 떨어진

다고 평가된 문장과 단어들은 평정자들의 피

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질문 제시 순서 및 배치 방식 또

한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해당 없음’ 선택지가 제시된 문항과 제

시되지 않은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서 ‘해당 

없음’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따라서 설문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질문지 서두에 문항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문항과 관련된 상

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해 ‘해당 없

음’에 응답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평정자

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질문지

를 평정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 

받은 후 질문지 구성을 종료하였다.

결  과

수퍼바이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수퍼

바이저가 각각의 윤리지침 범주에 포함된 모

든 내용을 준수했다고 응답했을 때 수퍼바이

지가 해당 윤리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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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한 문항이라도 따르지 않았다고 응

답했을 경우에는 해당 윤리지침이 위반된 것

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성 문제’에서 

“수퍼바이저는 나를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자

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과 “수

퍼바이저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라는 문항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

했다면 수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따른 것으로, 

반면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윤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특정 범주의 모든 하위 행동 문항들

에 해 아예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두 ‘해당 

없음’에 응답한 경우, 그 지침은 관련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측치로 처

리하였다. 따라서 표 2에 제시된 결과는 무응

답이나 ‘해당 없음’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을 모수로 하여, 각 윤리지침

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지 않은 비율을 산출

한 것이다.

자료 분석 결과, 설문에 응답한 수퍼바이지

들은 체로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윤리를 준수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19개 윤리지침 중 

평균 10.99개의 윤리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보

고하였는데(SD=3.48), 특히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85.8%, 121명, N= 

141),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85.6%, 119명, N=139), ‘수

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82.6%, 71명, N=86)

에 해 다수의 참여자들이 잘 이행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인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지침의 하위 행동 문항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지들은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수퍼비

전 방법이나 기술에 한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95.0%, 134명, N=141),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담 및 수퍼비전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고(90.8%, 128명, N=141), 관련 교육활동에

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

였다(90.8%, 128명, N=141). 다음으로 높은 이

행 비율을 보인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

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범주에 해서

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퍼바이저가 

그 사안에 해 수퍼바이지인 자신과 이야기

를 나누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95.5%, 64명, N=67). 수퍼비전 비용 및 

지불 방식과 관련된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

의’ 범주에 해서도, 수퍼바이저가 미리 구체

적인 내용을 공지하거나(91.1%, 41명, N=45), 

다른 수퍼바이저들과 비교해서 납득할만한 수

준의 비용을 요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93.2%, 69명, N=74). 이밖에도,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78%, 110명, N=141), ‘수

행평가 및 감독’(73.8%, 104명, N=141), ‘위기

지원 및 개입’(73%, 73명, N=100), ‘다양한 관

점에 한 수용’(73%, 103명, N=141), ‘내담자

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70.8%, 80명, 

N=113), ‘이중(다중)관계’(70.2%, 99명, N=141) 

범주에 해서도 응답한 참여자의 70% 이상

이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잘 이행했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윤리지침 불이행 비율 

또한 분석하였는데, 19개 윤리지침 범주 중 

평균 5.74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SD=3.21). 우선,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준

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비율이 83%(117명, 

N=141)로 가장 많았고, ‘연구윤리’ 52.6%(20명, 

N=38),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50.4%(71명, 

N=14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퍼비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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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범주

본 연구
Ladany 등

(1999)

Crall

(2011)

이행비율, 순위 불이행비율, 순위 
불이행비율, 

순위 

불이행비율, 

순위 

 1. 수퍼바이지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57.4, 15 (81/141)  42.6, 4 (60/141)  6.6, 10  8.3, 5

 2. 성 문제 80.0, 4 (40/50) 20.0, 15 (10/50)  1.3, 15  2.6, 12

 3.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49.6, 17 (70/141)  50.4, 2 (71/141)  4.6, 14  5.8, 8

 4. 다양한 관점에 한 수용  73.0, 7 (103/141)  27.0, 11 (38/141)  17.9, 2  9.6, 3

 5.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한 인식  64.5, 12 (91/141)  35.5, 7 (50/141)  8.6, 5  6.4, 6

 6.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85.6, 2 (119/139)  14.4, 16 (20/139)  7.9, 7  9.6, 3

 7. 수행평가 및 감독  73.8, 6 (104/141)  26.2, 13 (37/141)  33.1, 1  18.6, 1

 8.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  78.0, 5 (110/141)  22.0, 14 (31/141)  12.6, 4  10.9, 2

 9.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58.6, 14 (82/140)  41.4, 5 (58/140)  17.9, 2  1.9, 14

10. 이중(다중)관계  70.2, 10 (99/141)  29.8, 9 (42/141)  6.0, 12  4.5, 10

11. 위기지원 및 개입  73.0, 7 (73/100)  27.0, 11 (27/100)  7.3, 9  2.6, 12

12.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

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17.0, 19 (24/141)  83.0, 1 (117/141)  8.6, 5  4.5, 10

13.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63.8, 13 (90/141)  36.2, 6 (51/141)  6.6, 10  6.4, 6

14. 종결 및 추수개입  69.5, 11 (98/141)  30.5, 8 (43/141)  5.3, 13  5.8, 8

15.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  70.8, 9 (80/113)  29.2, 10 (33/113)  7.9, 7  1.3, 15

16.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53.2, 16 (75/141)  46.8, 3 (66/141)  8.6, 5  4.5, 10

17.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85.8, 1 (121/141)  14.2 (20/141) ―  ―

18. 연구윤리†† 47.4, 18 (18/38) 52.6 (20/38) ― ―

19.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82.6, 3 (71/86) 17.4 (15/86) ― ―

주. 본 연구 결과에서 윤리지침 범주별로 괄호 안의 분모가 다른 이유는 참여자가 해당 지침의 모든 하위 행동 문항

들에 해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두 ‘해당 없음’으로 답한 자료를 결측치로 처리했기 때문임.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해당 없음’ 선택지가 없었으며, 동일한 전체 모수로 각 윤리지침의 불이행 

비율을 분석하였음.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 전체 모수 N=151. Crall(2011)의 연구에서 전체 모수 N=156. 

본 연구와 Ladany 등(1999), Crall(2011)의 불이행 순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한 17, 18, 19번

은 순위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로 표시된 범주는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 한 범주였으나 본 연구에서 두 개로 세분화된 범주임. 

††표시된 범주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범주임.

표 2. 수퍼바이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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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

이션’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의 경우, 사전 동

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91%(91명, N= 

100), 수퍼바이저의 경력, 상담․수퍼비전에 

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의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45.4%(64명, N=141)로 보고되었다. ‘연구윤리’ 

범주에서는 연구참여를 제안할 때 연구참여 

여부가 수련 성적이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

은 경우가 58.6%(17명, N=29), ‘수퍼비전과 상

담의 구별’ 범주에서는 수퍼비전과 상담을 명

확히 구별하지 않고 상담자로서 역할을 한 경

우가 44.7%(63명, N=141)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지침이 이행

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비율은 46.8%(66명, N= 

141), ‘수퍼바이지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은 42.6%(60명, N=141), ‘수퍼비전에서의 비밀

보장’은 41.4%(58명, N=140),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은 36.2%(51명, N=141)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와의 비교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두 

선행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얼

마나 따르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불이행 비율을 중심으로 분

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새롭게 구성한 범주

들은 비교 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 비율은 14.4%

에서 83.0%까지 분포한 반면, Ladany 등(1999)

의 연구에서는 1.3～33.1%, Crall(2011)의 연구

에서는 1.3～18.6%로 나타났다. 즉, 외국의 경

우에는 윤리지침 불이행 비율의 범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크기

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침 

범주에 따라 불이행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불

이행 비율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수퍼

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Ladany 등(1999)의 연구

에서는 8.6%,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4.5%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또한 본 연구에서는 50.4%로 참

여자 절반이 불이행을 보고한 반면, Ladany 등

(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각각 4.6%, 

5.8%로 불이행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46.8%의 불이행 비율을 

보였으나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8.6%,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4.5%로 낮게 나타났

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가장 낮

게 나타난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

리적 문제에 한 처’ 범주(14.4%)는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7.9%, Crall(2011)의 연구

에서는 9.6%의 불이행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각각 20.0%, 22.0%로 다른 범주에 비해 불이

행 비율이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난 ‘성 문제’

와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의 경우,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1.3%, 12.6%,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2.6%, 10.9%의 불이행 

비율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및 수퍼

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

션’,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이 불이행 비율 상위 1～3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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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adany 등(1999)

의 연구에서는 매우 다른 범주들의 불이행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평가 및 

감독’, ‘다양한 관점에 한 수용’, ‘수퍼비전

에서의 비밀보장’이 상위 1～3위를 차지하였

다. Crall(2011)의 연구에서도 불이행 비율 1위

는 ‘수행평가 및 감독’이었으며,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이 2위, ‘다양한 관점에 한 

수용’과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가 동비율로 3위를 차지하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성 문

제’,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의 불이행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성 문제’,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종결 및 추수개입’이, Crall(2011)

의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성 문

제’, ‘위기지원 및 개입’의 불이행 비율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

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

퍼바이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

행을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외 표적인 상담 

관련 학회의 최근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검토

하였는데, 분석 결과 19개의 수퍼바이저 윤리

지침 범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작목

록으로 삼았던 Ladany 등(1999)의 15개 수퍼바

이저 윤리지침 목록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전

문적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현장에 

한 모니터링’이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

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수퍼

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두 개의 범주로 세분

되었고, 세 개의 범주(‘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가 새롭게 도출되었다. 수퍼

바이저 윤리지침 범주에 따라 ‘수퍼바이저 윤

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EPBQ)’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의 윤리

적 수행 정도를 수퍼바이지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수퍼바이지들은 자신의 수

퍼바이저가 체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고 지각하였는데, 전체 19개 윤리지침 중 평

균 10.99개가 준수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전반

적으로 각 윤리지침에 한 이행 비율은 불이

행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윤리적 행동 이행 비율은 ‘수퍼바이저 훈

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윤리적 행동

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이행 비율의 경우, 19개 윤리지침 

범주 중 평균 5.74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

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연구윤리’,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범주가 상 적으로 

불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로 수행된 외국의 선행연구(Crall, 2011; 

Ladany et al., 1999)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 비율이 외국의 경우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윤리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뿐 아니라 수퍼비전

의 최종 수혜자인 내담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우 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윤리지침 불이행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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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불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주는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참여자의 83.0%가 불

이행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해

당 범주의 불이행 비율이 8.6%(Ladany et al., 

1999), 4.5%(Crall, 2011)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무려 9～18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

서 새롭게 추가한 문항들과 엄격한 결과 산출

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범주에 속한 3～4개의 하위 행동 문항들 

중 하나라도 따르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경우, 

해당 범주가 불이행된 것으로 산출하였다. 공

교롭게도 연구자들이 새롭게 추가한 문항들 

중에서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이나 수퍼

비전 시작 전 고지해야 할 내용들에 해 “문

서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문항에 

한 불이행 비율이 91%(91명, N=100)에 달하

여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 해 오리엔테이션해야 할 내용들

을 어떤 방식으로든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

가 45.4%(64명, N=141)에 이르고, 외국의 선행

연구(Crall, 2011; Ladany et al., 1999)와 동일한 

문항인 “수퍼바이저로서의 자기 역할과 수퍼

바이지로서의 내 역할에 해 명확하게 정의

해 주었다” 역시 불이행 비율이 39%(55명, 

N=1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범주

는 수퍼비전의 기능이나 수퍼바이저의 역할에 

한 구조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

과는 우리의 수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학원 교과과정에 수퍼비전 관련 과목이 개

설되어있는 경우가 드물고, 수퍼비전과 관련

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희소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명화, 홍혜영, 2017; 오효정, 최한나, 

2015; 장세미, 장성숙, 2016; 최해림, 김영혜, 

2006). 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수퍼바이저들 중 수퍼비전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없거나 수퍼비전과 관련된 훈

련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담에서와 마

찬가지로 수퍼비전에서도 구조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조화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수퍼바이저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 수퍼바이지들의 

관점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퍼비전에서 구조화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퍼바이지는 수퍼비전에서 수행해

야할 과업과 책임에 해 혼란스러워 하고, 수

퍼바이저의 평가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

능성이 커지며,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갈

등을 경험할 수 있다(Ladany et al., 1999). 실제

로, 수퍼바이지에게 기 되는 역할이 불분명하

거나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요구 받

을 때, 수퍼바이지는 역할 모호함이나 역할 갈

등을 경험하고, 이는 수행 불안과 수퍼비전에 

한 불만족으로 이어졌다(Olk & Friedlander, 

1992). 반면, 수퍼비전의 목표에 해 합의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 하는 역

할 및 과업에 해 동의할수록 수퍼바이지가 

경험하는 역할 모호함이나 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

선, 2006).

수퍼비전 구조화는 초보 상담자들에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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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데(Usher & Borders, 1993), 숙련 상담자

보다 초보 상담자들이 구조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한다(Stoltenberg, Pieree, & McNeill, 

1987; Tracey, Ellickson, & Sherry, 1989). 즉, 수

퍼비전 관련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상담자들

에게 수퍼비전의 과정과 목표, 한계 등을 명

확히 함으로써 수퍼비전에 한 기 를 현실

화하고, 수퍼바이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분

명히 인식함으로써 수퍼비전에 한 막연한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주

도적으로 수퍼비전에 임하게 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났던 ‘수퍼비전 관련 사전 동의서(informed 

consent) 작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수퍼비전 초기에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기 와 경계를 명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와 권력 남용을 줄이고, 나아가 수퍼바이지가 

내담자로부터 상담에 한 사전 동의를 구하

는 것에 한 모델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Remley & Herlihy, 2015; Sperry, 2007; Welfel, 

2016). 구체적으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의 역할과 책임,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수

퍼바이저의 경력이나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및 수퍼비전에 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

향, 수퍼비전의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평가, 수퍼비전 내용) 

등을 수퍼바이지에게 미리 알리고, 이를 사전 

동의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연

구윤리’,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내담자

가 알아야할 사항에 한 고지’, ‘수퍼비전 비

용에 한 합의’ 범주의 윤리지침들 또한 수

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

에 관한 것으로, 사전 동의서를 활용하면 간

과하지 않고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범주는 

‘이중(다중)관계’, ‘성 문제’ 범주와 함께 수퍼

바이저-수퍼바이지 관계에서의 경계(境界)와 

관련된 문제로 참여자의 절반이 불이행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

별’의 불이행 비율은 50.4%, ‘이중(다중)관계’

의 불이행 비율은 29.8%로 나타났는데,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 4.6%, 6.0%, Crall(2011)의 

연구에서 5.8%, 4.5%로 보고된 것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상담자, 지도교수, 직장

상사, 선배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문제를 포함하는 경계 관련 문제는 최근까지

도 수퍼비전에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지적

되어왔다(예, 김계현, 1992; 방기연, 2012; 조윤

진 등, 2014).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수

퍼비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상담 윤리에 비해 수퍼비전 윤리에 한 체계

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고, 수퍼비전 관계

에서의 경계에 한 수퍼비전 주체들의 인식

이 미흡하여 이에 한 윤리적 민감성이 부족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

히 증가한데 비해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의 수는 상 적으로 부족한 

것, 학에서 수퍼비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하는 등 상담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역시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경계 문제를 지속

시키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수퍼비전에서 이중(다중)관계를 

완전히 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Dickey, 

Housley, & Guest, 1993; Ladany et al., 1999; 

Navin, Beamish, & Johanson, 1995; Pears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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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gel, 1993). 수퍼비전의 특성상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전문적 발달을 조력하면서 동시에 

평가하고, 수련생을 교육하는 동시에 상담자

로서 기능하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역할

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퍼비전은 

그 안에 이중(다중)관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Kitchener & Anderson, 2011).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참여자들이 불편을 보고한 것처럼 수퍼바

이저와 다른 전문적인(또는 사적인) 관계를 동

시에 맺고 있을 경우, 수퍼바이저에 한 기

 뿐 아니라 수퍼비전의 경계 또한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중(다중)관계의 

양상과 정도, 그리고 이것이 수퍼비전의 본질

적인 목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퍼비전 관계에서 경계의 문

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퍼

바이저나 수퍼바이지의 개인적인 선호나 편의

에만 기초해서 이중(다중)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수퍼바

이저의 평가 기준이 훼손되고, 이중(다중)관계

에 포함된 사적인 측면 뿐 아니라 내재된 권

력관계로 인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개

방적이고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과 내용으로 수퍼비전이 진

행될 경우,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수행이 제

한되고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방해를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에 한 상담 서비

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다중)관계는 분명 ‘경계위반

(boundary violation)’에 해당되고 명백히 비윤리

적이다(Remley & Herlihy, 2015). 반면, 부득이하

게 수퍼비전에서 이중(다중)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퍼비전 당사자들은 

이것이 과연 ‘경계교차(boundary crossing)’, 즉 

당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이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중(다중)관계를 형성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나 피드백의 기준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

에서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 및 내담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퍼비전

이 진행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수퍼비

전 당사자들은 이중(다중)관계 형성이 다른 상

담전문가들에게도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인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권력 차

이를 인식하고, 수퍼비전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를 맺는 이유와 목적 등을 고려해서, 이

중(다중)관계 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처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Burian & Slimp, 2000).

한편, 본 연구에서 ‘성 문제’ 윤리가 준수되

지 않았다고 보고한 수퍼바이지의 비율은 

20.0%로 나타났는데, Ladany 등(1999)과 Crall 

(2011)의 연구에서 각각 1.3%, 2.6%였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수퍼바이지들(n=91)은 관련된 상황 자

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해당 없음’

에 표기하였는데, 이들을 모수에 포함하여 불

이행 비율을 계산해 보더라도 7.1%로 외국 선

행연구에 비해 거의 3～5배 높은 수치이다. 

수퍼비전에서 성 관련 문제를 지각하거나 보

고하는 것이 어렵고(Ladany et al., 1999), 이 문

제가 수퍼비전에서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에서 수퍼바이지 10명이 수퍼비전 상황에서 

성 관련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것은 가볍

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

를 보고한 10명 중 3명은 이어진 추가질문에

도 응답하였는데, 해당 윤리지침이 지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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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상황이 ‘내담자와의 상담의 질’과 ‘수

퍼바이지 자신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보고하였다(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7점 리커트 

척도에 3명 모두 2점에 표기하였음). 수퍼비전

에서 발생하는 성 관계, 성희롱, 성적 착취는 

심각한 경계위반에 해당된다(Welfel, 2016). 수

퍼바이저와 성적 관계를 맺은 수퍼바이지들은 

비록 당시에는 그것이 자유롭고 강압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관계가 강압적이었고 전문가로서의 

발달에도 장애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Ahlstrand, Crumlin, Korinek, Lasky, & Kitchener, 

2003; Lamb, Catanzaro, & Moorman, 2003). 더욱

이, 수퍼비전에서 성적 관계를 경험한 수련생

들은 이후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성적 행위

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Pope, Levenson, & 

Schover, 1979).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이성

으로서 또는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

만, 이와 관련된 고민을 당사자인 수퍼바이저

와 의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중복응

답이 가능한 추가질문이었으며, 누구와도 의

논하지 않은 참여자 7명, 동료상담사와 의논

한 참여자 3명, 관련 전문가나 가까운 지인과 

의논한 참여자 각 1명으로 보고됨). 이러한 상

황은 수퍼비전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수퍼바이저의 평가는 수퍼바이지의 자격

증 취득과 이후의 수련 경험 및 입직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관계에서 권한과 

힘을 갖는 반면, 수퍼바이지는 힘의 남용과 

오용에 취약하다. 이런 힘의 구조에서 수퍼바

이지는 수퍼바이저의 성적 접근을 거부하거나 

불편감을 이야기했을 때 처하게 될 위험과 감

당해야 될 불리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비록 

성적인 접근을 거부하거나 불편감을 이야기했

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곤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퍼비전 관계에서 비윤리

적인 성적 관계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퍼비전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민감해야 

하고 성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 뿐 아니라, 수퍼비전 관계 내 힘

의 역학을 이해하고 이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와 해악을 인식하는 노력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퍼바이저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수퍼바이지에게 고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서 어떤 형태의 불편함이라도 존중하고, 필요

할 경우 개방해서 진솔하게 다룰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퍼바이지 및 내담자의 권리, 다양한 문화

적 배경과 차이 존중을 강조하는 ‘수퍼바이지

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범주의 불이행 비율은 

각각 42.6%, 36.2%로, Ladany 등(1999)과 Crall 

(2011)의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한 자리 숫

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들 범주의 불이행 비율이 상 적

으로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우리나라 수퍼바

이저들의 수퍼비전 스타일과 수퍼비전 내용,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에 한 수퍼바이지들

의 기  간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퍼

비전은 체로 과업 지향적이거나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김윤주, 

2004), 지적하고 야단치는 등 부정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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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교정적 피드백을 하거나 수퍼바

이지의 상담 경험과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퍼비

전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지승희 등, 

2005; 지승희 등, 2014). 본 연구에서도 수퍼바

이지들은 수퍼바이저가 제공하는 평가나 피드

백의 정도에 해서는 상 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수행평가 및 감독’의 불이행 비율은 

13위), 추가 서술문항에서 수퍼바이저가 평가

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태도적인 측

면을 지적한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다(예, “개

선 방법에 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중점을 두는 태도”, 

“수퍼바이지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수용

하지 않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만

을 적용하여 설명하듯 진행”). 즉, 상당수의 수

퍼바이지들은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여전히 수

직적이고 일방향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

화를 표하는 국가로 인식되어왔지만(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우리나라 상

담자들은 개인 간 평등을 강조하는 수평적 개

인주의에 한 요구가 매우 크고(금명자, 

2002), 자아중심적인 감정표현 등 개인주의 문

화에서 강조하는 상담접근을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서영석, 2005). 더욱이, 

가장 되고 싶은 수퍼바이저 상으로 ‘수퍼바이

지에게 초점을 맞춰 상호작용하는 수퍼바이

저’라고 응답한 연구결과(지승희 등, 2014)는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견해, 발달 수준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를 선호하는 수퍼바이지

들이 수직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수퍼비전에 노

출될 경우, 자신의 특성이나 발달 수준이 존

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뿐 아니라 양방향의 수

평적 관계에 한 욕구에 해 수퍼바이저의 

이해가 부족하고 덜 민감하다고 인식할 가능

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간극과 괴리로 인해 

본 연구에서 수퍼바이지 및 내담자의 권리와 

다양성 존중 관련 범주의 불이행 비율이 외국

의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상 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인식하면, 다른 견해나 부정적인 감정

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표현하기보다 수퍼바

이저의 견해를 그 로 쫓아가는 태도가 나타

나고(방기연, 2006),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갈등

에 해 두려움을 느껴 수퍼비전 내에서 진솔

하게 개방하는 것을 힘들어한다(손승희, 2005).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하고 

개인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왔지만(Ellis, 1991; Heppner & Roehlke, 

1984),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바이지의 문화

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상 적으로 소홀

히 다뤄졌다. 수퍼바이지에 한 존중과 이해

는 수퍼비전 관계뿐 아니라 내담자와의 상담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Gray et al., 2001). 따

라서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특성과 욕구

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수퍼비전 작업동

맹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수퍼바이지가 보다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결 및 추수개입’, ‘위기지원 

및 개입’,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한 인식’ 

범주의 불이행 비율은 27.0～35.5%로 나타났는

데, 이들 범주 역시 Ladany 등(1999)의 연구에

서 5.3～8.6%, Crall(2011)의 연구에서 2.6～6.4%

의 분포를 보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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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저의 실무 역량과 관련된 세 범주 중, 특

히 ‘종결 및 추수개입’, ‘위기지원 및 개입’의 

경우 수퍼바이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퍼바이지가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기적

으로 한 명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우리의 수퍼비전 환

경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은 어려운 사례나 상황을 해결하

는데 있어서 수퍼바이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

을 받기를 기 하지만, 당면하고 있는 수퍼비

전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기 를 충족시키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소수연, 장성숙, 2011). 예

를 들어, 수련생이 소속 상담기관에서 수퍼비

전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퍼바이저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례와 수퍼바이지의 수가 

많다면, 상담 종결까지 사례 전반에 한 관

리를 받는 것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속

된 상담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수퍼비전을 받

는 경우라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응급상황에서의 위기개

입은 상담 현장에서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실

무 역량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해 

정규 교과과정 또는 임상 훈련 프로그램을 통

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Ladany et 

al., 1999). 그러나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이 상 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충분치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최해림, 김영

혜, 2006), 수퍼바이저 역시 이에 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처방법 및 개입에 해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다. 만약, 위기개입에 

해 수퍼바이저가 충분히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면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수퍼바이저로

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개입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본 연

구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의 인식에 반영되었

을 수 있다.

전문성 및 유능성, 즉 역량을 갖추는 일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방법을 습득해서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다(Brincat & Wike, 2000). 

상담 수련생을 지도․감독하는 수퍼바이저 역

시 많은 상담/수퍼비전 경험과 함께 최신의 

지식, 방법과 기술을 구비해야 한다(소수연, 

장성숙, 2014; 장세미, 장성숙, 2016). 이때 권

위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지닌 역량

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며(방기연, 

2002), 끊임없이 변하는 상담/수퍼비전 현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증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갱신하려는 노력이 요

구된다(Pope & Vasques, 2016). 수퍼바이저의 역

량 개발을 위해서는 수퍼바이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학회 차원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상담전문가 양성 과정과 

자격증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역량 있는 

수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한 것이다(김현주, 박재우, 심혜원, 주영아, 한

영주, 2016; 전정운, 한재희, 2012; 지승희 등, 

2014). 예를 들어, 학회에서는 수퍼비전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수퍼바이저의 전문

적 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

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윤리

적인 문제와 처방법, 위기개입과 관련해서 

학회 차원에서 자료와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

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수퍼

바이저들의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수용하기 위

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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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활용한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수퍼바

이저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 교류

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제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연구 참

여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참여자 부분은 특정 지역(서울, 경기)에서 

활동하는 초/중급의 상담 경력을 지닌 수퍼바

이지들이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44.0%가 

학상담센터에 소속된 수퍼바이지들이었다. 비

록 이 비율이 우리나라 수퍼바이지들을 상

으로 한 최근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것이지

만, 본 연구에서 표집된 사례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하는 수

퍼바이지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소속 기관에 따라 수퍼비전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퍼비전을 받는 경우와 필요시 개별적으로 

외부 수퍼바이저를 찾아가 수퍼비전을 받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수퍼바이지가 인식하는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의 정도나 양상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에 한 본 연구결과가 지역

과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상이한 수준의 상담 

경력을 지닌 수퍼바이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에 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

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지침 이행/불

이행 비율을 산출할 때, 각 범주에 해당되는 

모든 하위 행동 문항들에 해 ‘해당 없음’이

라고 답한 참여자들을 결측치로 처리하여 모

수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였다(이는 ‘성 문제’, 

‘위기지원 및 개입’,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

에 한 고지’,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5개 범주에만 해당됨). ‘해당 없음’

은 제시된 문항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제시된 문항 내용과 관련된 상황 자체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을 설문지

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시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참여자 중에는 ‘해

당 없음’을 ‘윤리지침의 불이행이 없었다(수퍼

바이저가 윤리적으로 수행했다)’로 해석해서 

문항에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 문제’의 경우 ‘해당 없음’에 응

답한 참여자를 제외하고 불이행 비율을 산출

하면 20%에 이르지만, 이들을 포함시키고 재

산출하면 불이행 비율은 7.1%가 된다. 재산출

된 결과 역시 외국 선행연구에 비해 몇 배 더 

높을 뿐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

을 때 결코 작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지시문을 해석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수퍼바

이지의 자기보고에 기초한 것이다. 기본적으

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에 한 수퍼바

이지의 인식과 실제 수퍼바이저의 행동은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수퍼바이지의 상담 경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수퍼바이저의 

행동이 다르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의 관점으로 윤리

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을 조사하고, 수퍼바이

저/수퍼바이지의 특성에 따라 이행/불이행 비

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타당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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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수퍼비전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

하여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도출하고, 

상담 수퍼비전 관련 저역서, 한국 수퍼바이지

들의 수퍼비전 경험을 주제로 한 실증 연구를 

반영하여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

문지’를 구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수퍼비전 

현실에 맞게 질문지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보

다 정확한 현상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더

불어, 질문지를 제작하면서 상담 수퍼비전 및 

척도 개발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

였고, 질문지 내용 및 형식에 한 동료 상담

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 검사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작된 본 질문지에 해 

본격적인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

퍼바이저/수퍼바이지를 상으로 윤리지침 내

용과 질문지 문항들이 우리나라 수퍼비전 현

실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본 척도가 

기존 척도와 상관이 있는지, 수퍼비전 작업동

맹 등 관련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질문지는 각 

윤리지침 범주에 해당하는 윤리적 행동을 수

퍼바이저가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예/아니

오’의 이항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앞으로 질문지를 보완하여 각 하위 행동 문항

에 해 얼마나 자주/빈번하게 발생했는지, 위

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을 묻는 리커

트 척도로 구성한다면, 수퍼바이지들이 경험

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정도를 전반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에 더욱 

용이할 것이다.

결론

수퍼비전에서의 윤리적 행동은 수퍼바이지

를 교육하고 지지하며 나아가 내담자의 복지

를 책임지는 수퍼바이저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권장되는 실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들

을 바탕으로 수퍼비전 상황에서 순기능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 로 우리나라 수퍼바이

저들의 윤리적 수행에 해 수퍼바이지의 관

점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준수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비율 역시 간

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지침들이 지켜지면 

좋은 이상향인지, 우리나라 수퍼비전 현장에

서 실제로 실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윤리지침은 수퍼바이지의 전

문 역량 강화와 내담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수

퍼비전의 기본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수

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및 이행/불이행 비율

에 한 본 연구결과가 수퍼비전 윤리와 관련

된 학계의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활성화시키

고, 학회의 수퍼비전 윤리규정 및 지침 제정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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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e Perceptions of Counseling Supervisors’

Adherence to Ethical Guidelines

Ha Yan An     Young Seok Seo    Sung Hwa Park    Jung Yoon Lee    Yu Ri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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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South Korean counseling supervisees on their supervisors’ ethical 

practices. Nineteen categories of ethical guidelines were emerged from recent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based on extracted categories was completed by 

141 supervisees. Participants reported that on average, 10.99 ethical guidelines were adhered to; 5.74 

guidelines were not. Rate of adherence was high in ‘supervisor’s training, competency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modeling ethical behavior and coping with ethical issues’, and ‘arrangement on 

supervision fee’. Rate of violation was relatively high in ‘orientation to supervision and 

supervisor/supervisee’s roles’, ‘research ethics’, and ‘differentiating supervision from counseling’. Compared 

to studies overseas, rate of violation in overall categories was higher in South Korea. Since issues on 

supervision ethics needed to be sensitively handled, this study focused on violation of ethical guidelines in 

each categor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counseling supervi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supervision, supervision ethics, supervisor ethical guidelines,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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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다중)관계

윤리

지침

 수퍼바이저는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룬다.

 (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사적인 관계,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행정적 업무 관계)

 1) 수퍼바이저는 과거 또는 현재, 내게 개인상담을 해 준 상담자였다(이다).

예 □      아니오 □

 2)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를 삼갔다.

예 □      아니오 □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이외의 상황에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다.

예 □      아니오 □

 4) 해로울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가 발생했을 때, 내 수퍼바이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해결하였다.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위의 각 문항에서 제시한 상황 이외에 당신의 수퍼바이저가 위 상자 안의 [윤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추
가적인 상황이 떠올랐다면, 경험하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수퍼바이저가 위 상자 안의 [윤리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나 관련하여 추가 상황을 기술하셨다
면, 이어지는 아래 문항들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당신의 수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
신다면 곧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당신의 수퍼바이저가 위 상자 안의 [윤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평정해 주십시오. 

                                     심각하지 않음                                             매우 심각함 

                                  0       1       2       3       4       5       6

▪ 위 [윤리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 미친 영향에 대해 평정해 주십시오.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내담자와의) 상담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1       2       3       4       5       6       7

 나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       2       3       4       5       6       7

▪ 이와 관련된 고민을 누구와 의논하였습니까? (해당 되는 것에 모두 표시) 

의논하지 않음 □ 수퍼바이저 □ 동료상담사 □ 관련전문가 □ 가까운 사람(가족, 친구, 연인 등) □ 기타 (                   )

부 록 1

수퍼바이  윤리 수행  행동 질문지(SEPBQ)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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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범주 문 항

1.

수퍼바이지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1) 수퍼바이저는 나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

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에 해 민감하지 않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 수퍼바이저는 나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

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와 관련된 문제에 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 수퍼바이저는 나와 수퍼바이저 간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 차이에 한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 

적이 있다.

2. 성 문제

1) 수퍼바이저는 나를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2) 수퍼바이저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3) 수퍼바이저는 나와 이성으로서 (또는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삼갔다.

3.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1)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와의 상담작업과 관련이 없는 내 사적인 문제들을 상세히 다루었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과 상담을 분명히 구별하여 상담자(개인 또는 집단상담)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3) 수퍼바이저는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인 또는 집단상담을 받도록 적절히 연계해 주었다.

4.
다양한 관점에 한

수용

1) 수퍼바이저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주요 연구, 이론, 치료방법들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2) 수퍼바이저는 상담에 한 자신의 이론적 성향을 설명할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접근들에 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였다.

3) 내담자에 한 내 생각이 수퍼바이저의 생각과 다를 때, 수퍼바이저는 내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 

5.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한 인식

1) 수퍼바이저는 본인이 다루어 본 적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내 내담자의 문제를 수퍼비전에서 다루었다.

2) 수퍼바이저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개입이나 기법을 써보라고 한 적이 있다. 

3) 내 상담에 다른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내가 그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6.

윤리적 행동에 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한 처

1) 윤리적 사안이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그것에 해 나와 편안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하였다. 

2) 윤리적 사안에 해 의논할 때, 나는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판단이나 의견의 적절성에 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3) 수퍼바이저는 내가 윤리적 기준 및 책임을 알게 하고, 실천 기준을 지키도록 장려하였다.

7. 수행평가 및 감독

1) 수퍼바이저는 실제 상담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피드백을 주거나 평가를 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장래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알려주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다.

3) 평가기준이 미리 공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 수퍼비전이 진행되었을 경우, 수퍼바이저는 미리 공지

된 평가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4) 수퍼바이저는 내 인격을 존중하면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8.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지 존중

1)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이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예: 수퍼비전 도중 전화를 받거나 다른 행

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에 의해 방해 받는 것을 방치한 적이 있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약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잘 지키지 않았다.

3) 수퍼바이저는 필요한 경우(예: 내담자/수퍼비전 관계/전문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수퍼바이지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나에게 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예: 성, 학 , 주요 타인과의 관

계, 상담 받은 경험)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4) 수퍼바이저는 나를 수퍼바이지로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내 판단과 의도를 존중해 주었다.

9.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1)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다룬 내용들이 비밀보장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외사항도 있다는 것을 설명

해 주었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알면 안 될 사람에게 알렸다.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 필요한 내담자, 상담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예: 내담자 개

인 신상 익명처리, 상담관련 내용 기록, 저장, 전송 등의 보안 유지).

10. 이중(다중)관계

1) 수퍼바이저는 과거 또는 현재, 내게 개인상담을 해 준 상담자였다(이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를 삼갔다.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이외의 상황에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다.

4) 해로울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가 발생했을 때, 내 수퍼바이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해결하였다.

부 록 2

수퍼바이  윤리 수행  행동 질문지(SEPBQ)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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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범주 문 항

11. 위기지원 및 개입

1) 자살 또는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가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2) 내담자가 위기 및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분명히 이해시켜 주었다.

3) 수퍼바이저는 내담자가 위기 및 응급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내가 수퍼바이저에게 어떻게 연락해야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12.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한 오리엔테이션†

1)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의 자기 역할과 수퍼바이지로서의 내 역할에 해 명확하게 정의해 주었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경력, 상담․수퍼비전에 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의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평가, 수퍼비전 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었다.

3) 1)과 2)에 해서 문서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4) 내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퍼비전을 받고 있을 경우,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 자격을 충족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13.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한

민감성

1)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에 해 민감하지 않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의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석

하거나 진단하였다.

3) 수퍼바이저는 나와 내 내담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

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에 해 이야기하는 것에 개방적이었다.

14. 종결 및 추수개입

1)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와의 상담종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와 검토하고, 이러한 문

제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 내담자가 갑자기 상담을 중단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3) 내담자와의 상담 종결을 수퍼비전에서 다룰 때, 수퍼바이저는 적절한 추수개입 방법에 해 언급하지 않

았다.

4) 수퍼바이저는 미리 예고한 후 수퍼비전을 종결하였고, 필요시 다른 수퍼바이저에게 의뢰해 주었다. 

15.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한 고지

1) 수퍼바이저는 내가 학생 또는 수련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애매하게 남겨두라고 제안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내가 수퍼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리게 하였다.

3) 수퍼바이저는 내가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알리도록 하였다.

16.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1) 수퍼바이저는 내가 상담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확충하고 적절한 상담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내가 상담이외의 업무(예: 행정, 관리 업무 등)로 상담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다.

3) 수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수퍼비전의 내용과 방식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상담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자기

이해를 넓혀 상담전문가로서 발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17.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1) 수퍼바이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담 및 수퍼비전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2) 수퍼바이저는 상담, 수퍼비전 주제 및 기술과 관련한 교육활동(예: 학회, 세미나, 워크샵, 동료수퍼비전 등)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다.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방법 및 기술에 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 같았다. 

18. 연구윤리††

1) 수퍼바이저는 연구참여(또는 불참)가 수련 성적이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내게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연구참여에 한 나의(내 내담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3) 수퍼바이저는 ‘연구목적과 절차, 참여에 따르는 이로움과 해로움,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비밀보장의 한계, 

연구결과를 알릴 형식과 상, 언제든 불이익 없이 철회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내가(내 내

담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19.
수퍼비전

비용에 한 합의†† 

1)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시작할 때 수퍼비전 비용, 지불방식 등에 해 나와 의논하였다.

2) 수퍼비전 비용 및 지불방식에 변동이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에 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다.

3) 내 수퍼바이저는 부분의 수퍼바이저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높은 수퍼비전 비용

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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